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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한 손님에게 죽을 뻔 했어요.  원래 제가 일하는 장소가 아니고 집으로 가
자고 하는 사람 이었어요.  같이 가는데 갑자기 차를 멈추더니 나를 강간하기 시작
했어요. 내가 반항하자 그는 나에게 총과, 칼, 망치 등을 보이며 어떤 걸로 죽고 싶
냐고 물어봤죠. 저는 옷 하나 걸치지 못한 채로 도망쳤어요.   
 
그 다음주, 저는 그 남자가 또 다른 소녀와 이야기 나누고 있는걸 봤어요. 나는 동
료들에게 그가 다른 사람을 죽이기 전에 신고해야 한다고 했지만  그들은 이미 다
른 소녀를 데려갔고, 콘돔 없이 하기를 원한다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따라
갔던 소녀는 제안을 거절했다가, 결국 강간 당했어요. 그 후 피를 많이 흘렸는데,
병원에 가는 길에 죽었어요.  
 
나는 경찰에 신고하고 싶었지만 사람들은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했어요. 네가 아
무 잘못 없어도(성노동 만으로) 체포될 수 있다고.  그는 절대 잡히지 않을 거에요. 
만약 당신이 클럽에 간다면, 춤추고 있는 그 남자를 보게 될 거에요. 

 
 “ I can afford justice”  

Violence against women in Uganda unchecked and unpunished,  
Amnesty International, 2010 

 



 
“자업자득이다” 

 
“매춘부가 어떻게 강간을 당하냐” 

 

”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누가 인권을 침해 당하고 있는가? 

 
어떻게 해결돼야 할까? 

 



성노동자들은  
심각한 인권침해에 놓여있다. 



국가는  
성노동자들을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성노동 ‘범죄화(처벌)’는  
인권보호에 효과적이지 않다.  
‘비범죄화’를 요구한다 



성노동 비범죄화란? 



성노동자가 성노동을 한다고 해서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는 뜻 



사회/법/ 인권 

성노동자 



비범죄화가 되면, 

  

당국에 (자신이 당했거나 목격한) 범죄신고가능 

안전을 위해 함께 일하거나 조직화 가능 

성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기소되지 않음 



인신매매 아동 성노동 

착취 강압 

감금 

폭력 

협박 



고객을 거부한 적이 있다 61.3% 

법 개정 이후 고객을  
거부할 수 있게 되었다 67.3% 

   뉴질랜드 사례(2003년 비범죄화) 

2003년 매매춘 개혁법 운영에 대한 매매춘법 심의위원회 보고서, 뉴질랜드 법무부, 2008 



경찰이 자신의 안전에 대해  
신경을 써준다  
/태도가 나아졌다 

77% 

경찰에게 폭력과 범죄를  
신고할수 있게 되었다  70% 

   뉴질랜드 사례(2003년 비범죄화) 

2003년 매매춘 개혁법 운영에 대한 매매춘법 심의위원회 보고서, 뉴질랜드 법무부, 2008 



성노동을 처벌하는것이  
왜 ’인권문제’인가? 



건강권 

(HIV) 

비차별 

(낙인과 혐오) 

사회보장 

(교육, 직업선택)  

사법정의 

(불처벌) 

안전할 권리 

(폭력) 



합법화와 뭐가 다른가? 



 
성노동자로 일하고 싶은 여성들은 내무부에 등록해야 한다.  
그리고 특정지역의 면허를 받은 집창촌에서 갇혀서 일해야 한다.  
 
성노동자들은 당국의 허가가 없으면 그곳을 떠나지도 못한다. 같
은 규제아래 성노동을 그만두고 싶은 사람들은 그들이 “정직한
(honest)” 수단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증명을 하고 이를 
경찰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의 규제 밖의 성노동은 처벌 대상이다. 
 

튀니지 사례(합법화) 



왜 구매자와 포주까지  
비범죄화 해야 하나 



 

법 채택 10년 뒤 
거리 성매매 
 

50% 감소 

 
 
 
 
 

성구매금지법평가조사위원회, 2008 

 

 
우리는 거리 매매춘이 성 서비스 구매를 금지
하는 법이 소개된 후, 그 여파로 사라진 뒤  
다시 천천히 복구되고 있음을  발견하고 있다.  
 
다른 영역의 매매춘- 숨은 매매춘이 증가하
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우리는 어떤 단언도 내릴 수 없다. 
 

전국보건복지위, 2007  

스웨덴(1997, 노르딕 모델) 



 
 

구매자 또는 성노동 수요 종식에 초점을 맞춘 범죄화가  
사실상 성노동 또는 인신매매를 감소시켰고,  

성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거나  
성 불평등 문제를 해결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UNAIDS Advisory Group on Sex Work 

 



 
모든 것을 범죄화 하는 방식(catch –all offence)이  
성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만일 어떤 사람이 성노동자를 유린하고 착취했다면  
다른 형법적인 책임을 강력히 물어야 한다. 

 



왜 지금인가 



 

현재한 사회현상들에 대한 인권적인 해석 필요 
 

국제앰네스티, UNAIDS, WHO,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비범죄화로  
성매매가 늘어나는 것 아닌가 



 

 비범죄화가 성노동으로의 유입을 증가시켰나? 

 범죄화가 성노동 종사자의 수를 지속적으로 감소시켰나? 
 

탈성매매는  
국가의 사회보장시스템, 차별철폐를 위한 정책도입을 
통해 효과를 발휘 
단순히 범죄화 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비범죄화로  

인신매매와 아동 성매매에 대한  
처벌 강화 

 



성구매도 인권인가 



 

아니다. 
 

성노동자에게 인권이 있다는 것 

성 관계는 상호간에 동의가 있어야 하며, 

 누구도 이를 권리로 요구할 수 없다. 

 



성판매도 인권인가 



 

아니다. 
 

성노동자에게 인권이 있다는 것 

성 관계는 상호간에 동의가 있어야 하며, 

 누구도 이를 권리로 요구할 수 없다. 

 



각국의 상황은? 



합법화 독일, 호주 
네덜란드 
튀니지 

성매수자, 알선업자, 임대업자, 경호원 처벌 아이슬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한국 
 

알선업자, 임대업자, 경호원 처벌  
프랑스 
 성매수자, 알선업자, 임대업자, 경호원 처벌              2016.4.6 



여성을 대상화하고  
성평등을 저해하는 것 아닌가 



사랑이 없는 성행위는  
비윤리적이기 때문에 옳지 않다? 



성매매를  어떻게 근절시킬 것인가 에서 
 

성노동자의 인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로 

 


